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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Ⅰ. 논점의 정리

(1) X일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근거 및 내

용이 검토되어야 하고,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근

거 및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2)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양자의 기본권충돌에 대한 타

당한 해결이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알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특수한 

해결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Ⅱ. X일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와 내용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혹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의의

(2)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헌법적 근거 및 성질



(3)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

2.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학설의 대립



(2) 헌법재판소의 입장

(3) 검토 및 설문의 경우 

3. X일보의 기본권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Ⅲ.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와 내용

1.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과 알 권리의 의의

(2)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 

(3) 정보공개청구권의 내용



2.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침해 논의

Ⅳ. 국세청의 정보공개거부의 타당성 여부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의의

(2) 이론적 구성

(3) 검토



2.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일반적 해결방법

(2) 알 권리와 사생활보호의 충돌의 경우의 특수한 해결방법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경우

3. 설문의 경우



Ⅴ. 설문의 해결

(1)  X일보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따라 국세청에 대

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부당한 공표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甲

은 헌법 전체의 질서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알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정보공개거부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법에 의한 공개대상정보인지는 인격영

역이론, 공적인물이론, 공공이익이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언론기

업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정보공개로 

인하여 기업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기업비밀의 경우를 제외한 부분공개에 의

하여야 한다. 설문의 경우 국세청의 전면적인 공개거부는 甲의 정보공개청구

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행사에 해당된다.


